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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제안이유

  「지방자치법」제47조 제1항 및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“2026년도 일반‧
특별회계 세입‧세출 추가경정 예산안”등을 효율적으로 심의·의결하기 위

하여「지방자치법」제64조 및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38조의 

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  ◦ 특별위원회 명칭: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  ◦ 특별위원회 구성 및 방법

    - 위원회 구성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총 9인을 의장의 추천과 

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

  ◦ 특별위원회 존속기간: 구성일부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
  ◦ 심사안건: 2026년도 일반‧특별회계 세입‧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

  ◦ 심사방법: 관계 공무원 출석 질의‧답변, 관련 자료의 검토 및 심사

3. 관련근거

  ◦「지방자치법」제47조, 제64조, 제145조

  ◦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 

  ◦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」제28조, 제37조, 제3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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